
          1. 서울시 자활지원과-1018(2016.01.22)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.

          2. 관내 ******* 등의 노숙인 진료비(약제비) 지급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

출하고자 합니다.

             가. 지출금액 : **************************

             나. 내    역 : 공단청구액을 제외한 비급여금 및 본인부담금

             다. 지출기관 및 방법 : 아래 기관의 지정계좌에 입금

기관명 계좌번호 은행명 예금주 금액(원) 비고

****

***
************** **

****

***
**********

2015년 12월 

신청금액
**** **************** ** *** *********

             라.예산과목 : 노숙인 보호 및 자활지원, 노숙인 자활지원, 노숙인 의료지원,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의료 및 구료비(100-307-01)

붙임 : 1. 입금의뢰명세서 1부(따로붙임)

       2. 관련서류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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